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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은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형

태로 국가최고기관으로서 국민협의회와 통상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

회의 2원적 조직(양원제는 아님)이며 2014년 10월에 Joko Widodo 대통령

이 취임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 42백만 명으로 세계 4위이며, 민족은 자바족

(41.7%), 순다족(15.4%), 아체족, 바딱족, 발리족 등 300여 민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수도는 자카르타(인구 약 1,050만 명, 면적 662㎢)이며, 상용하는 언어

는 자바어, 순다어 등 지방어 및 지방 사투리를 포함하여 약 600여종이고, 

공용어는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이다.

  종교는 대부분 이슬람교(87%)로 기독교(7%), 카톨릭(3%), 힌두교(2%) 

및 기타 다양한 민족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여타 이슬람국가와 마찬가지

로 돼지고기, 음주를 금기 시 하고 있으며, 하루 다섯차례의 기도와 금요

예배, 단식월(라마단)을 지키고 있다.

  기후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 대략 150여개의 활화산이 있고 

기후는 고온 다습한 열대성 해양기후에 속하며 연평균 기온은 섭씨 

26~30도 정도이다.

  국토의 면적은 190만㎢로 한반도의 9배, 남한의 19배에 달하며, 도서 

수는 17,508개로 세계최대의 도서 국가로 이 중에서 약 40%가 무인도이

고 주요 도서는 수마트라, 자와, 깔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이며 33개의 

지방자치조직으로 나뉘어져 있고 주별 수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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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년 국제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연 5.9%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1인당 GDP도 5년사이 두배로 증가($3,500 수준) 

하였고, 빈곤률도 50%포인트가 감소(24% → 12.4%)하였다. 그러나 1일 2

불 이하 소득자(구매력기준)가 인구의 50%를 차지한다. 

2011-2025년간 경제발전 가속화를 위한 장기 마스터플랜(MP3EI)을 추

진하고 있다. 성장동력 다변화, 인프라 개발 가속화, 동서부간 개발격차 

축소(전국토를 6개 corridor로 구분), 인적자원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

다.1)

       

국가경제에서 국영기업 부문의 비중이 과다(GDP의 40%)하며, 민영화

는 다소 부진한 실정이다. 최근 시멘트, 정보통신, 광업, 에너지, 의약, 건

설, 고속도로, 철강, 제조, 은행 부문 등에서 정부지분 일부를 민간에게 매

각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주류 수입도 국영기업 독점이었으나 민간에 

개방(2010년) 하였다. 

국민총생산은 2013년 8,703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2013년 3,510 달

러이다. 화폐단위는 루피아(Rupiah)로 2014년 4월 현재, 미화 1달러당 약

11,649 루피아(변동환율제)이다.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2013년 12말 기준 1,821억 달러, 수입은 1,763억 

달러로 58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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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 달러)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는 2013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기준으로 

일본,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 순이다.

(단위 : 건, 백만 달러)

자료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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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ASEAN과의 FTA는 2007년 6월에 발효되었다. 2010년까지 전

체 관세 부과 대상품목의 92.4%에 달하는 10,403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

되었으며, 이밖에도 전체품목수의 4.3%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 2011년까

지 관세를 20% 감축하고, 전체품목수의 3.3%에 해당하는 상품은 양허제외, 

관세율 장기 소폭인하,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설정 등으로 보호된다.

우리나라는 상기와 같이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였지만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는 우리와의 교역규모가 크고(10위 교역상대국, 아세안 국가 

중 2위), 원자재 수입으로 인한 지속적 무역적자(‘12년 17억불 적자, 수산

물 58백만불 적자)로 인해 인도네시아와 무역관계 개선을 위해 양자 

CEPA(포괄적 동반자 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추진을 모색하였다.

2012년 3월 말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유도요노 대통령과 이명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시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 양국 교역량을 2015년 500억, 2020년 1000억 달러

로 목표를 정하고 ‘14년 2월 7차 협상까지 개최하였으나, 주요 현안에 합

의를 이루지 못하고 답보상태이다.

2014년 6월초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서 인니정부가 CEPA협상 추진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보도하면서 현정부임기내 CEPA 타결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무하마드루트피 무역부장관은 현지언론

과의 인터뷰에서 이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루기에는 어려울 것이고, 협상

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양측 정부에서 새로운 협상 세부 원칙을 제시할 필

요가 있다고 밝혔다. 루트피 장관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투자

를 보장하는 문제와 인도네시아 농산물에 대한 한국 농산물 시장개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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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합의 실패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역내 자유무역협정(AFTA), 

중-아세안 FTA, 일-아세안 EPA를 체결, 발효되었고 호주-인도네시아 

EPA가 추진 중이다.

1. 인도네시아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인도네시아는 수출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수출 

26%, 수입 18.5%)이며, 무역 품목도 석유류에 편중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의 주요 수출국은 2013년을 기준으로 일본, 미국, 싱가포르 순이다.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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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입국은 2013년을 기준으로 중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순이다.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단위: 백만 달러)

자료: World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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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달러)

자료: World Trade Atlas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 흑자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으나 2012년에는 16억 3,0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2013

년에 들어서도 세계경기 회복 저조로 인해 3분기까지는 수출부진과 내수

경기 호황으로 인한 수입상승으로 적자 추세를 이어갔으나, 연말에는 흑

자로 돌아서면서 안정화 되는 추세였다. 2014년에 들어서는 1월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적자(4.4억) 기록 이후 2월(8.4억), 3월(6.7억) 연속 흑자를 기

록하였으나, 4월 적자폭이 20억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2. 수출입 관련 정책

무역·투자면에서 온라인 허가절차인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를 도입하여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국내산업 발전 및 동남아 지역 

내 value-chain을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개방된 무역·투자 체제와의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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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나타난다. 반면, 광물의 수출제한 및 수출세, 수입라이센스 요건 엄

격화, 수입항구제한, 은행지분 제한, 외국 광물회사의 수출대금 강제유치 

등 우려요인이 상존한다.

2012년 실행 MFN 관세율은 7.8% (공산품 7.5%, 농산물 9.5%)이다.  세

율 10% 이상인 품목은 전체 세번의 15% (자동차가 가장 높음)를 차지하

고, 양허율은 95%로 대부분 종가세 (주류 등은 종량세)이다.

   

조세 수입 중 관세 비중은 미약(수출세 포함 4%)하다. 국내가격 안정, 

가공산업 육성, 자원소진 예방 등을 위해 천연광물 수출에 대해 수출 관

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10% 단일이며, 특소세는 10%∼75%, 

주류 및 담배에 부가세 부과(도수 5° 이상 수입 주류는 국내주류보다 높

은 부가세) 한다.

    

3. 무역 및 투자 정책 평가

◈ (평가) 대체적으로 개방적 무역·투자 체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

며, 동시에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 경제활동 증진에 중점

    o 2015년 ASEAN 공동시장에의 성공적 통합이 최우선 과제

◈ (정책목표) 비석유제품 수출증진, 국내시장 강화, 기초산품 공급 관리, 

유통채널 강화

    o 대부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증진이 관건

무역원활화의 경우, 2007년도 National Single Window 도입을 통해 라

이센스 및 관세납부를 전산화하고, reputable importer에 대해 통관절차

를 단순화하였다. 반면, 등록절차 복잡, 일부제품 통관 항구 제한, 광범위

한 선적전 검사 제도, 수입라이센스 제도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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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반덤핑, 상계관세, 보조금 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관련 기관 정

비작업을 시작하였다. 2012년 말 현재 반덤핑 조치 18건이 취해지고 있으

며, 세이프가드 조치는 세계 2위 수준일 정도로 보호적 경향 (상계조치는 

없음)이 강하다. 국가 기술표준은 국제 표준을 지향하며, 제정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등 투명성도 있으며 전체 표준의 약 3% 정도가 의무기준이다. 

SPS 관련, 최근 과일초파리 방지를 위해 검역항구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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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현황

인도네시아는 17,504개의 섬들과 104,000km의 해안선이 있으며 세계에

서 가장 큰 군도로 경제적 배타수역은 2,981,211㎢이고 내수면은 5,400㎢

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 아세안권역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수산물 생산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약 15%이다. 전체 

수산물 생산량은 2010년 1,166만 톤, 2011년 1,364만 톤, 2012년 1,550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도별 생산량을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으로 구분해 보면, 어선어업 생산

량의 꾸준한 증가 추세와 함께 양식어업 역시 확대되어 왔다. 

2009년의 경우, 전체 생산량 982만 톤에서 어선어업 생산량은 510만 톤, 

양식어업 생산량은 471만 톤으로 어선어업이 전체 생산량에서 더 큰 비

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양식어업 생산량이 어선어업

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은 전체 생산량 1,550만 톤 중 어선어업 

생산량이 583만 톤, 양식어업 생산량이 967만 톤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

아의 수산물 생산량을 살펴보면, 2013년도의 어업생산량은 약 1,106만 1

천 톤이고, 이중 해면어업 생산량은 약 49.3% 정도인 5,458 천 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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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톤)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 잠정치 (2013년 6월까지 집계)

인도네시아에서 수산업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빈곤 감소에 공헌할 

수 있는 산업들 중의 하나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어업인과 양식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동

력 어선과 비동력 어선을 보유하고 있다. 수산업 GDP 비중은 2012년 

3.1%로 2008년 2.77%에 비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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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톤)

* 잠정치, ** 보다 잠정치, *** 더욱 잠정치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2. 천해어업

인도네시아의 천해어업은 독특한 지역학적인 특성, 다양한 어족자원과 

군집 밀도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 

인도네시아 군도 서쪽은 Makassar해협과 Bali해협까지 연결되어 있는 

Sunda대륙붕을 포함하고 있으며, Sumatra, Java 그리고 Kalimantan과 같

은 큰 규모의 섬들이 있다. 

이 해역은 영양염이 풍부하여 큰 규모의 수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

어, 인도네시아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2/3를 담당하고 있으며, Irian Jaya

와 호주 사이의 대륙붕과 Arafura 바다의 Sahul 대륙붕 지역을 제외하고

는 인도네시아 군도 동쪽은 수심이 깊다. 

Arafura에는 보리새우류의 상업적인 어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해

에서는 다랑어류를 어획하는 큰 규모의 어로활동이 이루어지고 많은 수

의 소규모 어민들은 산호초 주위에서 낚시나 통발 또는 들망을 이용하여 

어획활동을 하고 있다. 일부 다른 어민들은 트롤링 기어와 소형 예인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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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다랑어류 등 원양어류를 잡는 어획활동을 한다.

인도네시아 천해어업의 총 규모는 2012년 5,435,633톤으로 어류가 89%

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어류 중 다랑어가 24%로 비중이 높다.  2013년도 

주요 품종별 해면어업의 총 생산량은 550만 3천톤이고 어류가 85%, 각갑

류가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 : 톤)

4,221,635 4,327,259 4,540,145 4,713,439 4,821,574 4,657,710

304,872 302,601 302,544 343,644 337,439 350,920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2013년도 해역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총 생산량은 550만 3천 톤으로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3.2%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다. 인도네시아의 해

역 중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는 곳은 Java Sea로서 84만 8천 톤 정도이

고,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1.2%의 증가율을 보였다.

Java Sea 다음으로 Makassar Sea, Bone Bay, Flores Sea and Bali Sea가 

63만 2천 톤, Natuna Sea and South China sea가 60만 6천 톤 등을 차지하였다.

2008년부터 가장 큰 증가률을 보이는 해역은 Aru Bay, Arafuru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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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astern of Timor Sea로서 16.6%이다.

(단위 : 톤)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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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식어업

양식업은 2010년에는 국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동년에 총 

1,447,418 가구와 수산 회사들이 양식업에 참여하였다. 주요 양식 품종은 

새우(Shrimp), 농어목과 물고기(Grouper), 붕어(Gold fish), 젖빛고기(Milk 

fish), 도미(Snapper), 민물 메기(Pangasius), 메기(Catfish), 잉어(Carp), 게

(Crabs) 그리고 해초류(Seaweeds)등이다. 

인도네시아의 2012년도 양식 규모는 총 112만 5천 헥타르이고, 반염수 

양식이 65만 7천 헥타르로서 가장 큰 비중인 58.4%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해면양식 17만 8천 Ha, 논 양식 15만 6천 Ha, 담수양식 13

만 1천 Ha 등이 있고, 각각 15.9%, 13.9%, 11.7%씩 비중을 차지한다.

(단위 : Ha)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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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과 양식업을 통한 1988년의 생산량은 711,612톤, 1998년의 

생산량은 966,805톤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304,258톤은 내수면어업을 통

하여 생산되었고, 662,547톤은 양식업을 통하여 생산되었다.

Tambaks 내의 기수양식을 통한 생산량은 307,259톤, 담수 못양식 

171,768톤, 그리고 논양식 94,384톤을 생산하였다. 가두리양식의 생산량은 

미비하지만 26,186톤을 생산하였다. 

호소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은 대부분이 어류를 잡는 형태로서 285,360톤

(94.38%)을 어획하였다. 대부분의 어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Kalimantan 

(54.89%), Sumatra(18.66%), Java(12.94%) 그리고 Sulawesi(11.37%) 지역이

다. 전체 어로활동의 형태는 자망(20.78%), 통발(15.53%) 그리고 낚싯대를 

이용하지 않고 손을 이용한 형태(10.79%)로 나타난다. 호소어업 전체 중 

강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은 61.80%, 늪지대에서 21.24%, 호수에서 12.27% 

그리고 저수지에서 4.68%로 나타난다. 어업을 통하여 어획된 어획물 90% 

이상이 날것으로 거래되며, 건조, 염장, 냉동 그리고 훈제의 과정을 거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양식어업의 주요 어종은 해조류, 새우, 농어, 큰 점농어, 사바히, 잉어, 

역돔, Lele-메기, Patin-메기, 큰 구라미 등이 있으며, 이 중 해조류가 2013

년의 양식어업 생산량 566만 3천 톤 중 59.8%, 역돔이 8.5%, Patin-메기 

8.5%, 새우 5.7% 등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어종 4%를 포함하여 인도네시

아에서 다양한 어종이 생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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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톤)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2013년도 인도네시아의 양식 종류는 해면양식, 반염수 양식, 담수양식, 

가두리양식, 그물양식, 논 양식이 있고, 양식 종류별 생산금액은 총 4,160

만 1천 톤 정도이고, 반염수 양식은 1,469만 톤 정도로 전체 생산금액의 

약 35.3%를 차지했다. 반염수 양식 다음으로 담수양식 약 1,308만 톤, 그

물양식 약 425만 6천 톤, 가두리양식 227만 5천 톤, 논 양식 75만 2천 톤

으로 각각 31.4%, 10.2%, 5.5%, 1.8%씩을 차지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생산금액 증감률을 살펴보면, 총 20.6%의 증

감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물양식이 51.9%의 증감률을 보이면서 가장 높

은 증감률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담수양식 37.16%, 가두리양식 35.95%, 

그리고 반염수 양식, 논 양식, 해양양식 순으로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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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천 루피)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2013년도 양식 종류별 양식 가구 수를 살펴보면, 총 약 167만 9천 명이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중 담수양식은 약 93만 명인 55.4% 정도의 비

중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반염수 양식 23만 9천 명으로 14.3%, 논 양식 

22만 3천 명으로 13.3%, 해면양식 18만 7천 명으로 11.2%, 그리고 가두리

양식, 그물양식의 순으로 양식업에 종사한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총 30.5%의 증감률을 보이며, 이중 해면양식이 43.8%

로서 가장 큰 증감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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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2012년의 인도네시아 양식 종류별 시설 수를 살펴보면, 총 222개소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210개소의 시설이 있던 2006년도 대비 큰 변화가 

없다.

양식 종류별 시설에는 반염수 양식, 부화장, 담수양식, 해면양식이 있고, 

2012년에 반염수 양식이 전체 중 가장 많은 115개소 시설을 보유하고 그 

다음으로 부화장, 해면양식, 담수양식 순이다.

(단위 : 개소)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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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선 및 어민

연도별 해면어업 어선규모 중 무동력선의 2008년부터 2013년 증감률은 

△4.67%로서 큰 하락세를 나타냈고, 동력선의 경우 100GT 이상의 증감률 

역시 0% 미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동력선 중에서 10–20GT 어선 증감

률이 9.43%로 크게 증가 하였고, 그 다음으로 20–30GT 어선 증감률이 

9.18%로 증가하였다. 1997년 건착망어선단의 수는 402,104척이었으며, 

1998년은 334,202척이었다. 어선단의 반 이상(56.93%)이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무동력선이다. 동력을 이용하고 있는 어선의 54.88%가 외부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총톤수 5톤을 넘지 못하는 소형어선이 70.6%, 그리고 5톤

에서 20톤 사이 규모의 어선은 21.95%로 나타났다. 무동력선의 일반적인 

형태는 통나무를 깎아서 만든 카누로 어로활동을 벌인다. 이때 다양한 종

류의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활동을 하는데 자망, 투망, 통발, 예인망 그리

고 주낙을 이용한다. 그들의 주 조업활동 범위는 1일안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연안에서 이루어진다. 어민과 그들의 가족 80% 이상이 인도네시아

의 빈민층보다 낮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 수는 1988년 1,691,922명에서 1997년까지 2,052,725명으로 증가하

였다. 어민 대부분은 내수면 못양식업(65%)에 종사하며, 논양식, 기수양식 

그리고 가두리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양식업은 대부분이 Java지역

(68.46%)에서 이루어지며, 그 외에는 전국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Sumatra지역(18.24%), Sulawesi, Kalimantan 그리고 Sunda섬의 순서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으로 수산업에서 일하는 고용인원은 913,788명이고 

2,641,967명의 어업인 들이 조업을 하고 있다. 수산회사와 어업을 생계 수

단으로 하는 가계는 2005년-2006년 사이에 증가하였고 2007년-2009년 사

이에는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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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척)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단위 : 명)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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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산물 수출입 

2011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수산물 수출량은 1,093,284톤 이고 2007년

과 비교해서 7% 증가 하였다. 총 수출 수산 물품 가치는 2011년 기준으로 

미화 32억 달러였고 2007년에는 22억 달러였다. 2011년에 가장 중요한 수

출 수산품은 새우와 게 그리고 다랑어이고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수출하

였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은 2001년 162,472톤에서 2011년 

450,000톤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3년도 인도네시아의 주요 어종별 수출

량과 그에 따른 가치를 살펴보면, 총 수출량은 62만 1천 톤이고 2008년부

터 2012년까지 8.24% 증감률을 보인다. 

총 수출량의 66.7%를 차지하는 기타 어류를 제외하고, 다랑어류의 수출

량이 16.9%로 가장 많은 수출량을 차지하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2.98%의 높은 증감률을 보이고 이 밖에 새우 13.2%, 게 3.2%를 수출하였

다.

 

2013년도 주요 어종별 수출 가치를 살펴보면, 총 19억 7,343만 2천 US

$를 기록하고,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새우가 7억 2,360만 4천 

달러로 전체 가치의 약 36.7%를 차지하였으며 가장 많은 수출량을 기록

한 다랑어류의 경우 새우 다음으로 3억 9,835만 3천 달러의 가치로서 전

체 가치의 약 20.2%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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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량: 톤, 금액: 천 달러)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2013년도 인도네시아의 주요 품종인 어분, Fresh/Free, 기타 관련 수입

량을 살펴보면, 총 수입량은 15만 5천 톤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20%의 증감률을 나타내고 이중 전체의 41.5%를 차지하는 기타 품종을 

제외하고, Fresh/Free 품종이 45.8%로 7만 1천 US$를 수입하였고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19.33%의 증감률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어분이 

12.7%로 1만 9천 US$를 수입하였다.

2013년도 주요 품종별 수입 가치를 살펴보면, 총 수입 가치는 1억 9,662

만 7천 달러로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2.94%의 증감률을 보였고 전체 

수입 가치의 51.3%를 차지하는 기타 품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입량

을 보여주었던 Fresh/Free 품종이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입 가

치의 36%를 차지하였다. 이 품종의 경우 수입 가치가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22.89%의 증감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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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량: 톤, 금액: 천 달러)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2013년 6월 까지 19억 7,343만 2천 달러, 수입은 1억 

9,662만 7천 달러로 17억 7,680만 5천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수출액 증감률은 9.97%, 수입액 증감률은 12.94%, 무역수지 

흑자 증감률은 9.84%를 보여주었다. 2012년 인도네시아의 수출금액은 최고 

기록으로 34억 4,129만 6천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단위: 천 달러)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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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톤, 천 달러)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단위: 톤, 천 달러)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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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산물 가공

인도네시아 2013년 수산가공 생산량은 41억 톤이며 전년도 대비 

15.11%의 감소율을 보였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 증감률은 7.14%

이고 수산가공은 다소 일정한 생산량을 보여준다.

(단위 : 백만 톤)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2013년 인도네시아의 수산가공업 및 마케팅 노동자 현황을 보면, 가공

업 노동자수는 전체의 21.8%인 135만 4천 명, 마케팅 노동자수는 78.2%인 

485만 1천 명으로 총 620만 5천 명이 종사하였다. 이는 전년도 대비 

0.06%의 증감률을 보이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1.65%의 증감률을 보

임으로서 전반적으로 2008년을 기준으로 수산가공업 및 마케팅에 종사하

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단위 : 천 명)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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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수산업에 적용하는 중요한 법제들은 2004년 Law 31과 2009년 개정된 

Law 45가 있으며 동 법들은 해양, 염분, 내수면에 관해서 넓은 범위의 수

산관리 규범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연안지역 관리법 (27/2007)은 

해안지역의 사용을 규제하고 해안선에서부터 12해리 안의 해양과 해안 

자치제를 규제한다.

수산법의 다양한 조항 (31/2004, 49/2009)과 연안지역 관리법은 보존지

역과 보호 어류 종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대부분의 해양보

존 지역들은 보존법 (5/1990)을 통해 지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보존지역들

은 인도네시아 산림청 산하 기관들에 의해 관리된다.

수산법 (31/2004, 49/2009)은 어업 라이센스, 할당제, 어업도구 제한 등 

다양한 관리 규범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고 어획량의 국가적 정책은 예측

된 MSY (Maximum Sustainable Yield)의 80%를 어획하는 것이다.

TACs를 통한 어획량 통제가 결코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네시

아는 할당 분배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어획량 

할당의 외국 소유권 또는 외국 수산업 회사에 주는 할당량 분배는 금지되

어 있고 외국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어선들은 어획을 할 수 없고 

수산가공 또한 할 수 없다.

2. 양식어업 관련 법률

인도네시아에서 어류양식이란 제어된 환경에서 어류를 기르고, 성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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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양 및 수확하는 활동을 뜻하며, 선박을 활용한 적재, 운반, 냉장, 손

질, 가공 및 보존처리 활동도 포함된다.

어류 양식업은 어류 배양업, 어류 성장업, 양식어류 운반업, 어류 배양 

및 성장업, 어류 배양 및 양식어류 운반업, 어류 성장 및 양식어류 운반업 

및 어류 배양, 성장 및 양식어류 운반업으로 구분된다.

WPP-NRI에서 어류 양식업을 하는 모든 개인은 양식 부분 어업허가증

을 보유해야 한다. 어류 양식업 허가증은 SIUP 형태의 어업 허가증, 

SIKPI 형태의 어류운반선박 허가증이 있다. SIUP는 배양 SIUP, 성장 

SIUP, 배양 및 성장 SIUP로 구성되어 있다. 

SIUP은 개인이 어류양식업 활동을 이행하는 동안 유효하다. SIUP을 보

유한 개인은 반드시 5년마다 재등록 해야 한다. SIKPI는 1년 동안 유효하

며 동일한 유효기간으로 갱신 될 수 있다.

양식 관련 어업허가증 발급 권한은 장관에 의해 총국장, 주지사 및 군

수/시장에게 위임한다. 

SIUP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후 총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건은 사업계획서, 회사 소유자 또는 대표의 

주민등록증 사본, 회사 소유자 또는 대표 납세번호 사본, 사업장 확인서, 

회사설립 공증서 사본, 장소 허가증 사본, 관할 기관에서 발행한 환경 허

가증 사본, 증명사진 및 서명, 제출된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정합성을 확인

하는 회사 소유자 또는 대표의 인지 부착된 확인서이다. 

SIKPI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후 총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건은 관할 기간이 발행한 SIUPAL 사본, 대차

공증서 사본, 어선 수첩 사본, 대차공증서가 은행에 담보로 제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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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공증서 사본으로 대체, 해외국적 선박의 경우 국제톤수증서 사본, 해

외국적 선박의 경우 에이전트/대리점 지정서, 선박의 일반배치도 사본, 

양식업자 및 어류운반선주 간 운반 협업동의서, 선박정보 등이다.

해외자본을 활용하여 WPP-NRI에서 어류 양식업을 진행하려는 모든 개

인은 반드시 RPIPM(총국장이 발행한 어류양식활동 승인에 대한 서면 추

천서로 투자 부문 내 관련 기관이 발행하는 SIUP 획득을 위한 조건 중 하

나)을 보유하여야 한다.

RPIPM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회사 대표의 주민등록증 사

본, 회사 납세번호 사본, 사업장 확인서, 회사설립 공증서 사본, 장소 허가

증 사본, 관할 기관에서 발생한 환경 허가증 사본, 증명사진 및 서명, 제

출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정합성을 확인하는 회사 소유자 또는 대표의 

인지 부착된 확인서의 조전을 충족한 수 총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활동을 이행하는 모든 개인은 반드시 6개월마다 배양업 및 성장업

의 경우 생산 및 유통 현실화 및 운반업의 경우 운반된 양식어류 품종 및 

수량 내용을 포함한 사업활동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사업보고서는 작자의 책임권한에 따라 총국장, 주지사, 또는 군

수/시장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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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어획량과 양식어업의 행정과 관리를 맡고 있

는 중요한 정부기관으로 지역적 수준의 어업 서비스는 지역 정부의 임무

이고, 지역의회에서 통과한 예산과 운용비로 어업 서비스를 지원하나 대

부분의 많은 예산을 국가적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무총국, 감독총국, 5개 집행위원회의 총국 (Capture 

fisheries,  Aquaculture, Marine, Coastal, and Small Islands; Fisheries 

Product Processing &  Marketing; Marine and Fisheries Resources 

Surveillance) 그리고 3개의 기관(Research and Developmen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Fish Quarantine  and Inspection)로 구성

되어 있다.

1. 해양수산부 정책방향

1)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동아시아정상회의 연설문

조코위 대통령 취임 후 인도네시아의 해양수산정책 방향을 볼 수 있는 

문건은 조코위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발언한 해양강국비

전 연설문이다. 인도네시아 영자신문 Jakarta Post는 2014년 11월 14일에 

조코위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언한 해양강국 비전 연설문을 

발췌 게재한 바, 관련 연설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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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as should unite, not separate us(Joko Widodo)”

인도네시아에 있어 금년의 EAS 정상회의는 지역 안보 및 안정, 경제적 

번영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해양강국 (World 

Maritime Axis)으로서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나의 생각과, EAS의 미래 역

할에 대한 나의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이 포럼을 선택했습니다. 인도네시

아는 21세기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의 지경학적, 지정학적 중심이 서양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7%의 연평균 성장률, 40조불의 총GDP 등 동아시아는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세계 무역의 40%가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성 속에서 해양은 우리의 미래에 점점 더 중요해지

고 있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의 두 전략적 해양을 연결하는 항로는 세계 

무역 거래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도의 3개 항로

는 이러한 해상 통로의 길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대양에

는 이 지역의 미래 번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대한 에너지

와 자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이렇게 전략적

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국가

인 인도네시아는 스스로 세계 해양강국이 될 것임을 주창해야 합니다. 해

양강국이라는 위치는 인니 국민의 번영을 위한 지역적, 국제적 협력을 발

전시켜 가는데 있어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양강국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에는 5가지 중심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해양 문화를 다시 구축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서, 이를 국가의 정체성으로서 받아들

이고, 해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번영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해양을 기반으로 한 식량생산, 특히 어민

을 주체로 한 어업발전을 통한 식량생산에 초점을 두고 해양 자원을 관리

하고 보존할 것입니다. 우리의 해양자산(maritime wealth)은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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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해양 고속도

로와 항만 건설, 물류, 조선업, 해양 관광산업 등의 개발을 통해 인프라 

구축과 해양 연계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해양외교를 통해 우리의 협력대상 국가들에게 해양 분야에서 함께 협력

해 나가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합심하여 불법어업, 영토주권 

침해, 영토 분쟁, 해적 행위와 오염과 같은 해양 분쟁의 근원을 제거해 나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해양을 통해 단합해야 하며, 해양 때문에 우리가 분

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인도네시아는 두 대양을 연결시키는 국가

로서 해양 방위력을 강화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의 해양자원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뿐 만 아니라 항해의 안전과 해양 

안보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입니다.

위와 같은 포부와 의제는 21세기 인도네시아의 중점 추진방향이 될 것

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태평양, 인도양 두 대양을 향해하면서 번영하고 신

뢰할 수 있는 세계 해양강국이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해양강국

으로서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참여하는데 큰 관

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평양과 인도양이 천연자원과 영토분쟁, 제해권

을 다투기 위한 전쟁터가 되기보다는 세계무역을 위해 평화롭고 안전하

게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EAS 정상회의에서 해양의 잠재력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는 EAS에서 해양 협력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기

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EAS에서 ASEAN 국가들이 특히 해양 인프라와 

해양 연계에 관한 측면에서 ASEAN 연계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실행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EAS가 에너지, 식량 안보, 산업, 해양보존의 분야에서 구체적으

로 협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해양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더 긴

밀하게 협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남중국해에서 모든 

당사자들에게 자제할 것과,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과,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책을 찾을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남중국해에서 당사자간 행동선언(DOC : Declaration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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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 of Parties)을 이행하길 바랍니다. 또한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남중국해에 대한 행동수칙(Code of Conduct)을 완결하는 것을 지지

합니다.

2) 주요 수산정책

2014년 10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 취임 이후 수석장관인 해양조정관이 

신설되는 등 해양수산 분야가 강조되고 있으며, 수시 뿌지아스뚜띠 신임 

장관도 수산법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예를 들

면 어업 허가를 6개월간 중단하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불법어획 감

시·규제를 강화하여 최근 태국의 불법어선을 나포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

를 위해 어업 진출에 제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제한법 때문에 외국 수산회사들은 어획활동

을 할 수 없지만  양식업은 지역 개체들과 협력 하에 외국 투자자들에게 

열려있다. 양식업은 바다에서 어획하는 것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고 

국가적으로 양식 생산량이 어획량보다 많다. 

2. 우리나라와의 관계

2014년 11월 13일 수시 해양수산부 장관과 조태영 대사는 인니-한국 양

국간 수산업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MOU을 체결하였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의 수산물 수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수시 뿌지아스뚜띠(Susi Pudjiastuti)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는 인

도네시아를 세계 해양의 축으로 만들겠다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비전

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밝혔다.

 

수시장관은 한국 내 수산물 소비량이 높다는 점(한국 1인당 수산물 소



- 44 -

비량은 55kg으로 세계2위 소비량)을 들어 한국을 주요 수출국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태영 대사 역시 “수산업에 있어 양국간의 협력을 긍정

적으로 평가한다”전하며 한국 정부 역시 김과 생선 등의 수산물 제품 생

산과 항만 확충 등에 있어 인도네시아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덧붙

였다. 현재 인도네시아 수산물을 한국으로 수출할 시 10-12%정도의 수출

세가 적용된다.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해안선은 해면양식을 운영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호수나 연못은 내수면 양식을 위한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

다. 연안가두리 양식업이 큰 이목을 끌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

규모의 양식업자들에게 예산을 할당하고 이 소규모 양식장을 현대화 해

줄 수 있는 외국회사들이나 국제기구에 협조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

이다. 해조류 양식의 경우 인도네시아 주요 양식업종으로 수요가 다양하

고, 고급기술을 활용한 뱀장어 양식은 치어가격이 낮고 수익성이 높아 전

망이 밝다.

어업의 경우 인도네시아 현지인에게만 허가를 하고 있으며, 허가조건으

로 어획물 가공 및 일정물량 내수시장 공급 등을 두고 있어 허가 승인이 

까다로우며, 향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진출을 더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 무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수산 수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수산업은 장비와 생산 기술을 현대화시켜야 한다는 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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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다. 따라서 어업자원 및 양식 그리고 수산가공에 쓰이는 장비와 

생산 기술의 현대화를 포함하고 외국회사들에게 이러한 장비들을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또한 가공, 양식 분야의 기술발전 

등이 미흡하여 외국인 투자진출에 대한 제한이 미미하며, 향후 장려될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육 가공의 경우 타 국가보다 원자재가 풍부하고 

가격이 낮아 전망이 밝고, 부속품을 이용한 어분 가공도 수익성이 좋아 

전망이 밝다.

빠른 유통은 신선한 해산물을 인도네시아 유복한 중간 소비자 계층이 

대부분 거주하는  도심으로 제공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기

반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제 시간에 해산물이 도착하

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신선하고 냉동상태의 수산물을 유

지시켜 줄 수 있는 운반시설을 제공하는 것 또한 해외 비즈니스 투자가들

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내수 유통은 교통 인프라 구축이 미흡

하여 어려우며, 냉동창고 보관은 기존 시설이 많지 않아 전망이 밝으나 

초기 투자자본 비용이 크다.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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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법

인도네시아는 2007년 외국투자와 내국투자를 통합하여 신규 투자법

(Uudang-Undang penanaman Modal 25/2007)을 제정하여 이를 기본법

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문 및 17개장, 4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

자에 대한 기본원칙, 형태, 권리 및 의무, 사업분야 등에 대해 다루고 있

다. 

2. 투자형태

투자허가 종류는 외국투자(Penanaman Modal Asing; PMA), 내자투자

(Penanaman Modal Dalam Negeri; PMDN), 일반투자(NON 

PMA/PMDN)로 구분되는데, 내자투자(PMDN)와 일반투자(NON 

PMA/PMDN)는 인도네시아 내국인에게만 허용되며, 외국인은 외국투자

(PMA)만 가능하다. 

 

외국투자(PMA)는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가 외국자본을 투자하거

나 내국자본과 합작하여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자본은 외

국 국가, 개인, 기업, 법인이 소유한 자본 또는 인도네시아 법인의 자본이

지만 그 자본 전부나 일부가 외국인에 의하여 투자된 자본을 말하며(투자

법 8조), 내국자본은 인도네시아 국민 개인, 법인(외자기업 제외), 비법인

이 소유한 자본을 말한다.(투자법 9조)

내국투자(PMDN)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자요소가 없는 순수 국내법

인,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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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주주의 책임에 따라 합명회사(Perseroan Firma)와 합자회사

(Commamditaire Vennootschap; CV),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 PT)

로 나뉘는데, 외국투자(PMA)는 주식회사 형태로만 가능하다.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 내국인 명의로 PMDN으로 사업을 하

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이는 투자법 위반이다.

3. 투자허가 관련기관 : 투자조정청

투자인허가 등의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투자관련 업무는 투자조정청

(Badan Koordinasi Modal Indonesia; BKPM)에서 전담하고 있다. 

투자조정청은 사업허가 및 신고서 발급, 투자정보 및 상담 제공, 관련 

기관과 협력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광산, 석유 및 가스, 금융 외의 사업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9년 대통령령(Kputusan Presiden Nomor 27 Tahun 2009)의 제정에 

따라 행정부처 및 관계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투자인허가 수속을 투자조

정청로 단일화하여 통합투자서비스(Pelayanan Terpa여 Satu Pintu)를 제

공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전자시스템에 의한 투자인허가정보서비스

시스템(Sistem Pelayanan Informasi dan Perizinan Investasi Secara 

Elektronik)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투

자인허가 외의 각종 인허가권은 기존의 행정부처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어, 투자진출 시 투자조정청 외에 사업 관련 기관에 허가신청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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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사용 신청 및 확인

회사법에 따라 사용하려는 법인 상호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용가능한 

것인지 법무부에 신청하여 확인을 받는다.

2. 회사 설립 및 정관 작성

정관에 설립인 혹은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서 정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한다. 정관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회사의 명칭 및 주소

· 설립 목적 및 의미

· 존속기간

· 수권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 총 주식 수, 주식의 종류(종류별 주식 수 포함), 주식에 부여된 권한, 

· 주식의 액면가격

· 이사, 감사의 수 및 인적사항

· 주주총회 개최지 및 소집절차

· 이사, 감사의 선임 및 교체, 해임 절차

· 잉여금 배분 및 배당 절차

3. 투자승인 신청 및 승인

투자조정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투자조정청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이 때 신청인 및 투자자가 최소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첨부서류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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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또는 인니어 정관, 사업활동계획서, 제3자 신청의 경우 위임장, 합작법

인의 경우 서명된 합작계약서 및 인도네시아 파트너회사의 정관과 세무

등록증 등이 있다. 

투자조정청은 관련 서류완비여부와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적법하면 투

자승인(Surat Persetujuan Penanaman Modal Asing; SP-PMA)통지서를 

발급한다. 

4. 소재지 증명

회사 사무실의 건물주로부터 사무실 주소확인서를 받고, 이를 관할 

Kelurahan(일종의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소재지 증명서를 받는다. 

5. 납세번호 등록

법인세 납부를 위해 자카르타의 외국투자(PMA) 전담 세무서에 납세번

호(Nomor Pokok Waijb Pajak; NPWP)를 등록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위해 법인주소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Pengusaha 

Kena Pajak; PKP)로 등록한다. 

6. 자본금 납입

자본금 납입을 위해 먼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다. 은행계좌 개설에 필

요한 서류는 투자승인서(SP-PMA), 정관(AKTE), 소재지증명서(Domicili), 

납세번호등록증(NPWP), 법무부 법인설립승인서(Surat Keputusan 

Pengesahan), 상업부 법인등록서(TDP) 등이 있다. 

법무부 법인설립신청에 회사의 자본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은행에

서는 실무상 투자승인서, 정관, 소재지증명서, 납세번호등록증만 준비되

면 계좌개설을 허용하고, 자본금 납입 후 법무부 법인설립승인서와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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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법인등록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7. 법인설립 승인

법무부에 회사설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증서 등의 필요서류를 갖

춰 신청하고, 법무부의 형식요건충족확인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질요

건인 관계서류를 제출 후 법인설립승인서를 받는다. 위의 60일 이내에 법

인자격을 신청하지 않으면 회사를 해산해야 한다. 

8. 법인등록

상업부로부터 법인등록서(TDI)를 받는다. 

9. 관보고시

관보에 법인설립사실을 고시(BNRI)하여 법인설립을 완료한다. 

10. 고정사업허가 승인

투자조정청으로부터 고정사업허가서(Izin Usaha Tetap)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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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제한 법률

인도네시아는 2007년 투자법과 함께 외국투자 금지 및 제한에 대한 목

록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이후 2014년 개정을 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투자 금지 및 제한목록은 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Klasifikasi Baku 

Lapangan Indonesia; KBLI)를 토대로 작성되며, 사업분야는 투자제한과 

조건부개방, 이 외 사업 등 세가지로 구분되며, 투자제한과 조건부개방은 

대통령령 첨부에 수록되어 있다.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이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도 100% 투자가 개방된다. 

투자제한 리스트 확인 후에도 투자제한이나 조건부개방 여부가 불분명

한 사업분야의 경우에는 투자조정청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2. 투자제한 사업분야(괄호안은 분야와 인도네시아 업종분류 코드)

1) 농업 

마리화나 재배(01289)

2) 임업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관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수산물 포획(01701)

건축자재/석회/칼슘 및 기념품 모석 제조를 위한 천연 산호초 사용(제

거), 생물/건조 천연 산호초(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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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제조

환경훼손 화학제품 제조(20111, 20211, 20119, 20119)

화학협정에 따른 화공물질산업(20119)

알코올을 포함한 주류제조업(11010, 11020, 11030)

4) 교통/운송

육상운송 여객터미널 운영(52211)

Weigh Station 운영(52219)

선박운항 정보시스템(VTIS)(52221)

항공관제서비스(52230)

차량테스트(71203)

5) 정보/통신 

라디오 및 위성궤도 주파수 관리/운영(61300)

6) 교육/문화

국영박물관(91021)

역사, 고대유물, 기념물 관리(91023)

7) 관광/창조경제

도박/카지노(92000)

8) 조건부개방 

해양/수산분야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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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LI 범위가 한 개 이상일 경우 위의 조건사항은 각 항에 기재된 사업분야에만 적용

* 마이크로, 중소기업, 조합은 합업에 관한 2012년 2P17호 법규와 마이크로, 중소기업, 조합에 

관한 2008년 제20호 법규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사항을 충족시키는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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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토지제도는 헌법(Undang Undang Dasar Republic 1945) 제

33조 토지, 물, 천연자원은 국가의 지배에 있고, 공공 이익을 위해서 사용

되어야 한다는 개념 하에 1960년 토지법(Undang Undang Nomor 5 

Tahun 1960 tentang Peraturan Dasar PokokPokok Agraria)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토지의 권리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사회주의 개념이 다소 남아 있어,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나 인도네시아 

국민에게만 인정하고, 관습법상으로 주민공동소유권을 인정하지만, 인도

네시아 법인 및 외국인에게는 일정한 사용권만 인정되고 소유권은 인정

하지 않는다. 

토지에 관한 권리는 토지법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1) 소유권 Hak Milik

2) 경작권 Hak Guna Usaha (aka 영업권)

3) 건축권 Hak Guna Bangunan (aka 건물사용권)

4) 사용권 Hak Pakai

5) 임대권 Hak Sewa

6) 수용권 Hak Membuka Tanah

7) 산림물 수확권 Hak Memungut Hasil Hutan 

소유권은 영구적이고 상속되는 권리이나 인도네시아 국민, 정부기관이

나 특수공법인에게만 인정된다.(토지법 제20조, 제21조)

경작권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농업, 어업,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권리

로 인도네시아 국민,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가진 인도네시아 법인에게만 

인정된다.(토지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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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권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로(토지법 제35조) 인도네시아 국민,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둔 인도네시아 

법인, 인도네시아에 소재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PMA)에게 인정된다.(토

지법 제36조)

건축권은 국가소유의 토지 경우, 정부령 등에 의하여 인정받고, 그 외에

는 토지소유자와 증서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토지법 제

37조)

유효기간은 최초 30년까지이고, 건축물의 상태에 따라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국가소유 및 관리 하의 토지는 유효기간 만료 시 30년까지 연

장이 가능하다.(토지법 제22조, 제35조)투자법에서는 투자시설에 대해 최

초에 50년까지, 추가로 30년까지 총 80년을 인정하고 있다.(투자법 제21

조, 제22조)

건축권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증여, 상속 대상이 되고,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권리변동은 등기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토지법 제35조, 제39

조)

사용권은 국가나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 상의 수확물을 채

취할 수 있는 권리로써, 인도네시아 국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가진 인도네시아 법인, 외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 세

운 대표사무소, 외국대표나 국제단체의 대표, 정부기관이나 지방기관이 

소유할 수 있다.(토지법 제42조) 

사용권은 국가소유의 토지 경우, 정부령 등에 의하여 인정받고, 그 외에

는 토지소유자와 증서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토지법 제

37조)



- 59 -

유효기간은 최초 25년까지 이고, 이 후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제한 없는 사용권도 있는데, 이는 정부부처나 지방정부, 외국의 대표단이

나 국제조직의 대표단, 종교와 사회복지기관에만 한정된다.(토지법 제41

조, 제45조)

투자법에서는 최초에 45년까지, 추가로 25년까지 총 70년을 인정하고 

있다.(투자법 제21조, 제22조)

사용권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증여, 상속 대상이 되고,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권리변동은 등기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토지법 제52조, 제54

조, 제39조)

소유권은 건축권과 사용권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건축권도 25년간 사용

권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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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내부자료

KOTRA, 인도네시아 투자실무가이드, 2011.

KOTRA, 웹사이트

KMI, 해외어장진출가이드1-인도네시아편, 2002.

해외농업개발협회, 인도네시아(MALUKU UTARA주 HALMAHERA 

UTARA군) 농업 환경조사 결과 보고서, 2013.

KEMENTERIAN KELAUTAN DAN PERIKANAN, PANDUAN 

PERIZINAN, 2013(어업 허가관련 가이드라인).

KEMENTERIAN KELAUTAN DAN PERIKANAN, Marine and 

Fisheries Statistics Book, 2013(해양수산통계).

JICA, HIMPUN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KELAUTAN DAN PERIKANAN, 2008(해양수산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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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ㅇ 일자/장소 : ’14.11.17(월) 10:00~12:00 / PT. JAVA SEAFOOD 

 ㅇ 면담자 : PT. JAVA SEAFOOD 민진홍 부장, 이은석 부장

 ㅇ 주요내용 

   - (협력원소개) 해외 수산업 진출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정보조사를 수행 중이며, 해외수산발전기금 융자 및 보조사업 수

행, 정보포털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

   - (회사소개) LG패션과 한국수리미가 합작으로 2011년 연육(수리미) 

가공 법인 설립, 2014년 3월 서부 자바 주 인드라바유에 공장시설 

완공, 최근 첫 생산하여 태국으로 수출

   - (사업내용) 인도네시아 공장 인근의 항구에서 경매와 수매를 통해 

원재료 구매하여 연육 가공하여 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향후 

동남아, 폴란드,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할 예정

   - (진출계기) LG패션은 과거 태국에 합작으로 연육 가공업 진출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으며, 원자재 상승추세로 인해 자원이 풍부하고 

가격이 낮은 인도네시아 진출하기로 결정

   - (진출정보) 고급 연육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인 반면 전세계적으로 

원자재가 고갈되고 있어 원활한 원자재 공급은 인도네시아와 아프

리카만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음. 중국, 베트남의 경우 제품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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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고, 태국은 가격이 높은 반면 인도네시아는 수산자원이 풍부하

고 원자재 가격이 낮으며(태국의 60% 수준) 인건비가 저렴

   - (애로사항) 도로, 전기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행정처리 지연·

부패 등의 애로사항이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마찰이 빈번하여 

사업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어 진출지역선정단계에서부터 철

저한 사전조사가 필요  

 ㅇ 일자/장소 : ’14.11.17(월) 14:00~16:00 /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

 ㅇ 면담자 :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 김혜아 간사

 ㅇ 주요내용 

   - (협력원소개) 해외 수산업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투자 정보조사’와 

‘원양어업 통계조사’를 수행 중이며,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정보조

사를 위해 진출업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을 설명

   - (기관소개) 2013년 인도네시아 한인회 산하조직에서 회원제 경제단

체로 발족하여 현재 300여개의 회원사 존재

   - (사업설명) 회원사 업종별 협의회 운영 등 회원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주재국대사관, 인도네시아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

하여 인도네시아 정책 논의에 참여, 기업 애로사항 전달 등을 수행

   - (진출현황)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계 업체는 약 2,200개로 추정하고 

있으며, 300개 회원사 중 봉제, 신발, IT, BIO 관련 사업체 등 노동

집약적 사업체가 주요 회원사이며 수산업 관련 회원사는 JAVA 

SEAFOOD가 유일

   - (진출정보) 인도네시아는 경제규모 세계 9위 국가로 농산물 자원 

등이 풍부함. 최근 정권교체로 세수강화와 자원의 역외수출을 제



- 65 -

한, 자급자족에 대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애로사항) 인력이 풍부하나 숙련된 고급인력은 부족하며 교통, 전

기 등의 인프라가 미흡. 사업허가는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나 중앙

정부에 비해 지역정부의 세력이 강해 지역관습 차이, 지역관리 부

패로 사업 수행 시 어려움이 많음

 ㅇ 일자/장소 : ’14.11.18(화) 14:00~17:00 / PT. SOUTH EAST JAVA

 ㅇ 면담자 : PT. SOUTH EAST JAVA 김기순 사장, 김유환 이사 

 ㅇ 주요내용 

   - (협력원소개) 해외 수산업 진출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정보조사와 해외수산발전기금 융자 사업의 사례 확인을 위해 방문

함을 설명

   - (회사소개) 참손푸드 단독으로 뱀장어 양식업 진출하여 2011년 양

식장 부지 구매, 2013년 양식장 건설 시작하여 현재 양식 중이며 

2015년 첫 생산 예정. 현재 뱀장어 가공을 위해 가공업 관련 식약

청 및 해양수산부 허가 신청 중

   - (사업내용) 인도네시아 내에서 뱀장어 치어 구매하여 순환여과식으

로 민물양식. 이후 필렛·냉동 가공하여 한국 등으로 수출 예정

   - (진출계기) 인도네시아의 뱀장어 치어 가격이 한국의 1/5 수준이

고 수급도 안정적이며 인건비도 저렴

   - (진출정보) 인도네시아 양식업은 투자제한이 없는 등 허가승인이 

용이하며 중국, 일본, 미국 등에서도 진출하고 있음. 해조류, 새우, 

뱀장어 등이 주요 어종이고 새우양식은 주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

이 하고 있으며 중국 등은 새우에서 뱀장어로 양식어종을 변경하

고 있음. 대부분 별도로 양식시설을 건립하지 않고 지수식으로 양



- 66 -

식하고 있으며 순환여과식으로 양식하여 가공하는 업체는 PT. 

SOUTH EAST JAVA가 유일할 것  

   - (애로사항) 양식업 특성 상 회전율이 낮아 초기 자본과 수익까지 

시간이 다수 소요. 세심한 관리와 기술이 필요하나 고급인력이 부

족하고 직원들의 직장충성도가 낮아 기술전수가 어려움. 교통 인

프라가 미흡하여 물류비용이 큼

 ㅇ 일자/장소 : ’14.11.19(수) 10:00~12:00 /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ㅇ 면담자 :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이상익 임무관

 ㅇ 주요내용 

   - (협력원소개) 해외 수산업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

로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정보수집을 위해 현지조사 중임을 설명

   - (업무소개) 산림청 소속으로 산림 및 수산 관련 업무도 담당

   - (정치동향) 지난 10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 취임 이후 정책방향이 

해양수산에 집중되고 있으며 수산업 사업가 출신인 수시 뿌지아스

뚜띠를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 장관을 임명

   - (면담결과) 최근 주 인니 한국대사와의 면담에서 인니 해양수산부 

장관은 불법어획 근절을 강조하고, 한국의 인도네시아 수산물 수

출활성화를 요구 

   - (수산동향)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최근 6개월간 어업관련 허가·

갱신을 중단하고 불법어업 단속강화, 수산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개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진출관련) 한국계 사업체들이 인도네시아 진출 시 인도네시아 법

률이나 개정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 현지 에이전트에만 의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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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여 차질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출 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ㅇ 일자/장소 : ’14.11.19(수) 14:00~16:00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ㅇ 면담자 : KOTRA 조주희 과장, 두왕 컨설팅 이소왕 변호사

 ㅇ 주요내용 

   - (협력원소개) 해외 수산업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

로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정보수집을 위해 현지조사 중임을 설명

   - (수산현황) 자카르타 인근에서는 남획으로 수산자원이 많이 줄어들

었으며 어선들이 대부분 노후하였으나 어항 인근에 신규 가공시설

이 건설되었음 

   - (수산정책) 불법어획 피해액이 상당하여 단속강화, 러시아 등 외국

과 감시체계 도입 논의 등 불법어획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투자진출) 인도네시아는 잡는 어업을 제외한 수산업 진출은 장려

하는 편이며 투자조정청도 인터넷 허가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등 

해외자본의 투자진출을 장려하는 편

   - (허가관련) 내국인투자회사(PMDN)의 지분을 외국인이 인수하는 

경우 투자조정청에 외국인투자회사(PMA)으로 변경허가 받아야 

함. 인수가능 지분범위는 업종에 따라 다르며, 변경허가 시 기존 

허가내용 내용검토도 이뤄짐

   - (투자전망) 1차산업 보다는 2차산업 이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으

며 냉동창고 및 물류, 해조류 등 양식, 수산물 가공 등이 전망이 

있을 것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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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일자/장소 : ’14.11.20(목) 14:00~16:00 / 

 ㅇ 면담자 : 해양수산연구소 양식연구센터 Ketut Sugama 박사

 ㅇ 주요내용

   - (협력원소개) 해외 수산업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

산부 산하기관으로 인도네시아 수산업 진출 정보 수집을 위해 현

지조사 중이며 양식관련 정보를 문의코자 함을 설명

   - (소개)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양식국장 퇴임 후 현재 기관에 재직 

중이며 국내 양식전문가들과도 교류 중

   - (수산동향) 신임 장관은 과거 랍스터를 항공을 이용해 일본으로 수

출하는 사업을 하는 등 수산업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부패를 근

절하고 수산업을 사업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군대, 경찰, 해양수

산부가 협력하여 불법어획을 단속하는 등 어획규제를 강화할 예정

   - (양식동향) 인도네시아 주요 양식 품종은 해조류, 그루퍼, 농어, 굴 

등이며, 인도네시아는 외국자본의 양식업 진출을 환영하고 있어 

허가승인이 용이

   - (추천사업) 뱀장어 양식의 경우 고급기술이 필요되므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에게는 어렵지만 수출가치가 높고, 해조류의 경우 식용, 

화학용, 미용, 의료용 등 다양한 용도로 가공이 가능하므로 양식 

뿐 아니라 가공도 전망이 밝음. soft crab도 최근 중국과 일본 업

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양식을 하고 있고, 반면 새우는 인도네시아 

업체가 많아 경쟁이 심하므로 추천하지 않음

 ㅇ 일자/장소 : ’14.11.21(금) 10:00~12:00 / PT. GOLDEN FISH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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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면담자 : PT. GOLDEN FISH AGENCY 문수철 대표

 ㅇ 주요내용 

   - (협력원소개) 해외 수산업 진출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정보조사를 수행 중이며, 해외수산발전기금 융자 및 보조사업 수

행, 정보포털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

   - (회사소개) 주요사업은 선원송출이며 부사업으로 베이트 유통을 

2002년부터 하고 있음

   - (사업내용)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말루쿠 주에서 현지인들이 어획·

가공한 갈고등어(전갱이과, 무로아지)를 구매하여 주로 한국으로 

수출

   - (진출정보) 식품이 아닌 수산물 수출업의 허가승인은 용이하나 처

리기간이 상당히 소요. 자카르타의 수산자원은 많이 고갈되었으며 

아라푸라 해역도 좋지 않으나 칼리만탄, 자바 지역은 아직 풍부

   - (관련산업) 연육, 어분 가공업은 수익성이 놓고 수요도 많아 전망이 

밝으나 양식은 시설이 대부분 낙후. 인도네시아 창고보관업은 현

지인들이 주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높아 진출이 

늘어나고 있음. 초기자본이 많이 필요하여 진출이 쉽지는 않음

   - (자금조달) 인도네시아 소재 한국계 은행의 대출금리가 약 14%로 

높아 자금조달이 어려움 

   - (비자관련) 인도네시아 진출업체 대부분 한국국적으로 5년 장기체

류 비자로 사업 중이며, 비자 연장은 어렵지 않으나 최근 55세 이

상은 연장에 제한이 있는 등 까다로워지는 추세. 인도네시아는 이

중국적을 제한

 ㅇ 일자/장소 : ’14.11.21(금) 14:00~17:00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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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면담자 : 인니 해양수산부 통계정보국 Lily Aprilya Pregiwati 국장

 ㅇ 주요내용

   - (협력원소개) 해외 수산업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

산부 산하기관으로 인도네시아 수산업 진출 정보 수집을 위해 현

지조사 중임을 설명하고 어업 및 최근 정책동향을 문의

   - (정책동향) 11월3일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여 6개월간 어획허가의 신

규·갱신을 중단하고 VMS 미설치 어선 추적하여 남중국해에서 태

국국적의 불법어선을 나포하고 지역정부에서 관리하는 30톤 미만

의 어선을 시험조사하여 불법어선을 적발하는 등 불법어획 단속 

실시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5000척 중 

1000척 가량이 불법어선으로 의심되며 모라토리움 이후 불법어선이 감소

   - (법률개정) 어획허가 조건인 양륙, 가공 조건 준수여부를 확인, 어

구사이즈 확인, 해상전재여부 등 기존 어획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 쿼터제 도입, 생산량 비례 지

불금액 인상, 가공·양륙 조건 강화, 인도네시아 선원만 승선, 허가

내용 등 모든 정보 개방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외국투자

에 우호적인 신규 정권기조에 따라 외국투자법인의 어업허가도 가

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양식가공) 양식관련 연구·투자를 늘릴 예정이며, 자원부족으로 도

산위기가 있는 가공업 활성화를 위해 어획허가에 가공의무를 강화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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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산환경

   - 인도네시아는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술라웨시, 이리안 자야를 

비롯한 약 1만7천개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로 해안선 길이는 약 

81,000km이고, 해양면적은 580만㎢이며 EEZ 면적은 270만㎢에 달

한다. 

   - 내수면어업보다 해면어업이 발달했으며 무동력선, 선외기 어선을 

이용한 소규모 어업의 비중이 크다. 주요어종은 전갱이, 다랑어류 

등이다. 

 ㅇ 수산정책 

   - 10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 취임 이후 수석장관인 해양조정관이 신

설되는 등 해양수산 분야가 강조되고 있으며, 수시 뿌지아스뚜띠 

신임 장관도 수산법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

   - 어업 허가를 6개월간 중단하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불법어획 

감시·규제를 강화하여 최근 태국의 불법어선을 나포하는 등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 진출에 제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가공, 양식 분야의 기술발전 등이 미흡하여 외국인 투자진출에 대

한 제한이 미미하며, 향후 장려될 것으로 예상

 ㅇ 진출전망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진출을 제한할 것이며, 기존 허가도 내

국인 대상으로 가공업, 내수공급 등의 조건을 걸고 있어 진출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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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육 가공의 경우 타 국가보다 원자재가 풍부하고 가격이 낮아 전망

이 밝고, 부속품을 이용한 어분 가공도 수익성이 좋아 전망이 밝음

   - 해조류 양식은 인도네시아 주요 양식업종으로 수요가 다양하고, 

고급기술을 활용한 뱀장어 양식은 치어가격이 낮고 수익성이 높아 

전망이 밝음

   - 내수 유통은 교통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어려우며, 냉동창고 보

관은 기존 시설이 많지 않아 전망이 밝으나 초기 투자자본이 상당함

  

 ㅇ 투자제도

   - 투자법에 따라 국내자본만 투자된 국내자본회사(PMDN)와 외국자

본이 전부·일부 투자된 외국자본회사(PMA)로 나뉘며 인도네시아 

자본조정청(BKPM)에서 투자허가를 받아야 함

   - 주주의 책임에 따라 합명회사(Perseroan Firma)와 합자회사(CV), 

주식회사(PT)로 나뉘며, 외국자본회사는 주식회사형태로만 설립가

능하며 회사법의 적용을 받음

   - 진출절차는 투자신청승인, 투자법인설립, 고정사업허가의 과정을 

거치며 투자법인 설립은 상호사용신청·확인, 설립정관작성, 법인소

재지 등록증 및 납세번호 발급, 법인계좌개설, 투자금예치, 신규회

사설립승인, 법인등록서 발급, 관보고시 등을 거쳐야 함

   - 대통령령으로 외국자본의 투자제한리스트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한

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100% 투자가 가능함. 수산업의 경우 수산업 

장관의 특별허가 또는 인도네시아 현지기업과 합작 등을 통해 진

출이 가능

 ㅇ 수산투자

   - 어업은 내국인만 가능하며 30톤 이상의 동력어선은 해양수산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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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어선은 지방정부에서 허가 발급. 인니 지정어항 하역 및 

가공처리 조건이 있음

   - 양식업, 가공업은 외국인 100% 투자가 가능하며 양식업 허가는 지

방정부에서 허가 발급

 ㅇ 진출현황

   - 가공업은 연육가공이 3개 업체, 냉동가공이 2개 업체로 파악되고 

어분가공 공장 1개가 추진 중에 있으며, 양식업은 1개 업체가 존재

   - 연육가공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경매·수매를 통해 원어 구입하여 

고급 연육으로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고, 냉동가공은 다랑어류 등

을 필렛 냉동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어분가공은 냉동가공의 부속

물을 이용하여 가공할 예정

   - 양식은 현지에서 구입한 뱀장어 치어를 순환여과식으로 양식하고 

있으며 내년에 첫 완제품이 생산될 예정

   - 유통의 경우 선원송출업체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갱이(무로아

지)를 수매하여 이료로 수출하고 있으며 약 5개 업체가 사업 중

 ㅇ 진출정보

   - 투자허가, 어업허가 등은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담당하고 있어 승

인이 용이한 편이나, 그 외에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허가가 

많고, 그 경우 처리기간이 길고 부패가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인도네시아 진출 시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

나 에이전트가 변경된 법률이나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여러 곳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 시설 건립 시 현지주민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부

지선정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며, 진출 시 현지주민과 원

만한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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